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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당사”라 합니다)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

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

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

회 및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는 한편, 이사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적이

고 효율적인 수행,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16조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가지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

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ㆍ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리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이 적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사 총수의 과반수

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4년 말 현재 이사회의 57%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이

사회를 구성하되, 보험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이고 적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2024년말 현재 보험 및 경영분야 1명, 금융분야 3명, 보험 및 재무분야 3명

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을 본점에 비치

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개정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은 물론 회

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현황을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지배

구조의 구성·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지배구조법 및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

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 - 공시실 – 경영공시)

https://www.abllife.co.kr/st/pban/admPban/gvrncStrtPba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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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
사외․비상임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이
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등

4명/7명
시예저치앙
/상임이사

정관 제31조
지배구조내부규
범 제3조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대표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명/3명
레이청야오
/사외이사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

주주총회

이사회
(7명)

대표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이사3명)

위험관리 
위원회
(이사3명)

보수위원회
(이사3명)

감사위원회
(이사3명)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작성기준일:2024.12.31.]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

한 사항의 심의·의결권이 있고, 특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이사

는 사내이사 2인, 비상임이사 1인, 사외이사 4인으로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수

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기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말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

회 등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견제기능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3인을 모두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작성기준일: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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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규범 제27조

감사
위원회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
사

3명/3명
이장영

/사외이사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
규범 제25조

보수
위원회

임원 성과보상의 기본방침, 전
략, 기준 수립 및 변경 등

2명/3명
통슈멍

/사외이사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
규범 제31조

위험관리
위원회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전략, 
기준 수립 및 변경 등

2명/3명
김종열

/사외이사

정관 제34조
지배구조내부
규범 제29조

 

  다. 관련 규정

  ㅇ 첨부1.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정관

  ㅇ 첨부2.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이 이루

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

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대주주·이사와 회사 간 이해상

충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의결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사항의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경영활동의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지원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ㆍ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전략을 수립 ․ 평가합니다. (지배구조법 제15조①

ⅰ,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24년 3월 제1차 이사

회에서 2024년 사업계획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6월 제3차 이사회에서 

2024년 1분기 경영목표 달성현황을, 2024년 9월 제4차 이사회에서 2024년 상반기 

경영목표 달성현황을, 2024년 12월 5차 이사회에서 2024년 3분기 경영목표 달성현

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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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

15조➀ⅱ, 정관 제31조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➀). 다만, 2024년에는 정관 변

경이 없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연도예산(임직원 보수 포함) 및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승인

하고(단, 연도 영업예산 내 영업비용은 제외),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

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ⅲ,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제71기

(2023.1.1.~2023.12.31) 결산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을, 2024년 예산의 건에 

대한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

다(지배구조법 제15조①ⅴ,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또한 당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지휘, 감독 및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

회에 있습니다(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정책 제14조①).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5

차 이사회에서 2024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보고서에 대해 심

의·의결하였습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ㆍ정책의 수립ㆍ평가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

법 제15①조ⅵ,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제3차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폐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개정을 의결

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ㆍ감독

당사는 대주주·이사와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등과 계열사 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 및 심의·의결을 이사회의 고유권

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11조②, 지배구조법 제15조①ⅶ, 정관 제31조

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24년 3월 제1차 이사회에서 ABL, 동

양생명금융서비스 계열사간 거래를, 2024년 6월 제3차 이사회에서 ABL생명, 동양

생명보험 계열사간 거래를, 2024년 9월 제4차 이사회에서 ABL생명, 동양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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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하였습니다.

  

    사)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소

집을 결정하고 기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62조, 정관 제18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에 따라 2024년 3월 제1차 이

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2024년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 위원회의 설치·폐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

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경영위원회)주)를 두고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의 구

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정관 제34조, 지

배구조내부규범 제16조). 이에 따라 2024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는 경영위원회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각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

습니다. 2024년 6월 제3차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 폐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

한 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주)경영위원회 6월말 기준으로 폐지

    자) 자회사의 취득·매각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고(상법 제393조),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보험업

법 제115조). 2024년도에는 자회사의 취득·매각의 건이 없었습니다.

 

    차) 영업채널의 신설·폐지 및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영업채널의 신설·폐지, 실의 상위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

통합 및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및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폐쇄·통합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①, 지배구조내부

규범 제3조①). 2024년 3월 2차 이사회에서 영업채널의 통폐합 관한 사항을 의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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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30억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30억원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중대하고, 예산·비용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

항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①, 지배

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24년에는 30억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이 없었습니다. 

    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은 이사회가 위임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이고(상법 제

393의2),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정관 제29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

①). 다만, 2024년에는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건이 없습니다. 

    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 해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지배구조법 제25조③, 제28조②),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지배구

조내부규범 제3조①). 2024년 9월 제4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하) 선임계리사의 선임 및 해임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선·해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보험업법 제

181조),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입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24년도에는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의 건은 없었습니다. 

    거) 비등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당사 정관은 회사가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등기

임원을 둘 수 있고 그 선임절차는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절차를 따르는 바, 비등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징계 보고 수령 또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입니다(정관 

제29조 및 제3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2024년도에는 비등기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건은 없었습니다. 

 

    너)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

관 제32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조).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3월 제2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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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24년도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자산의 취득·매각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

393조). 이에 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의 취득, 매각 및 업체선정 및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기타자산의 취득, 매각 및 업체선정은 이사회의 고유 의결사항입니

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다만, 2024년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매각과 관

련된 건이 없습니다. 

    러)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위의 각 사항 이외에도, 기타 법령에서 이사회가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

한 사항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의 각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정관 제31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조①). 이와 관련하여, 당사 이사회는 2024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 후순위채(3

차) 발행의 건을, 2024년 9월 제4차 이사회에서 ABA금융서비스 출자 지분 취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채무조정 내

부기준, 2024년 12월 제5차 이사회에서는 후순위채(4차) 발행, 2024년 안전 보건 

활동 실적 및 2025년 계획의 건을 심의 및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제1차 이사회에서는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FY2023 선임계리사검증의견 보고, 2023년 4

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2023년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2023년 AML 제도이행 

평가 결과 및 AML 업무계획 보고, 2023년 하반기 사규 제개정 현황보고, 2024년 

2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2024년 이사회 평가결과 보고를, 2024년 6월 제3차 이

사회에서는 2024년 5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현황 보고를, 2024년 9월 제4차 이사

회에서는 2023년 2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2024년 8월 누적 영업 및 유지

율현황 보고를, 후순위채 발행계획 보고, 2024년 상반기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현

황 보고, 2024 RBA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보고,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4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를, 2024년 12

월 제5차 이사회에서는 2024년 11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현황 보고, 2024년 3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2024년 3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인 보고, 2024년도 소송

관리위원회 운영 보고, 2024년 내부통제체계·운영 실태점검 결과보고, 2024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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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4년 AML(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을 보고 받아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는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 과

반수로 합니다(정관 제27조②). 이사회 최소원수를 5명으로 정한 것은, 회사가 수행

하는 업무의 내용,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어렵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사외이사가 최소 3명 이상 필요한 것은 지배구조법상 사

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2024년 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

사(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정관 제28조). 이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하는 경우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건전하고 적법한 경영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로 설정

할 경우 직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

입니다. 당사는 이사의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주주총

회에서는 기존 사내이사 1명의 임기 연임(1년), 사외이사 2명의 연임을(3년) 의결하

였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6조, 지

배구조내부규범 제6조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하고, 특히 사

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로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③). 2024년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전문분야를 기

준으로 분류할 때 보험 및 경영분야 1명, 금융분야 3명, 보험 및 재무분야 3명 구

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 시예저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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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장

Ÿ 2024년도 이사회의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2.4.1. - 2025. 3.31

Ÿ 경력: ABL Life 비상임이사 <2019.3.14 – 2019.4.4>
        대서양 재보험회사, 북아시아 총경리 <2016-2018>

        미국신리보험중국유한회사, 총경리 <2010-2016>

        Lloyd's 재보험중국유한회사, 부총경리 <2006-2010>

     나) 이사 송민용

l  사내이사, CFO

Ÿ 임기: 2024.4.1. - 2025. 3. 31  

Ÿ 경력: ABL생명 재무실장 <2016-2022>   

        알리안츠 생명 재무회계부, 기업조정부장 <2010-2016> 

        삼정회계법인 <2005-2010> 

     다) 이사 리쭝위엔 

Ÿ 비상임이사

Ÿ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3. 4. 1. - 2025. 3. 31.

Ÿ 경력: 다자보험그룹 해외업무총괄 <2015-현재>

         Keefe, Bruyette &Woods (KBW) <2011-2012>

         ING그룹  Associate <2006-2011>

      라) 이사 이장영  

Ÿ 사외이사

Ÿ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4. 4. 1. - 2027. 3. 31.

Ÿ 경력: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5-현재>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2012-2015> 

         금융감독원 부원장(은행감독 담당, 제재심의위원장) <2008-2011>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국제 및 거시건전성감독 담당) <2005-2008>

         감사원장 경제금융특별보좌관 <2004-200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 <2000-2003>

         국제통화기금(IMF) Staff Economist <1993-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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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시예저

치앙
상임

대 표 이 사 , 
이사회 의
장, 

대서양 재보험회사, 

북아시아 총경리

미국신리보험중국

유한회사, 총경리 

Lloyd's 재보험중국

유한회사, 부총경리

2019.
4.5.

2025.
3.31.

68개월 위험관리위
원회

     바) 이사 김종열

Ÿ 사외이사

Ÿ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4. 4. 1. - 2027. 3. 31.

Ÿ 경력: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2022-현재>

         AIG손해보험 부사장 <2014-2020> 

         라이나생명 고문 <2014.02-2014.09> 

         하나 HSBC생명 부사장 <2012-2013>

         대한생명 상무(상품담당 총괄임원) <2003-2012>

 

    사) 이사 레이청야오 

Ÿ 사외이사

Ÿ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2. 4. 1. - 2025. 3. 31.

Ÿ 경력: 중국 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2001-현재>

 China Great Wall industry본사 당조 서기 비서  <1996-1998>

    아) 이사 통슈멍

Ÿ 사외이사

Ÿ 선임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Ÿ 임기: 2023. 10. 16. - 2025. 3. 31.

Ÿ 경력: 우하이궈쉬안에너지유한회사 이사장 <2022-현재>

    중해국제안보회사 이사장 <2018-현재>

    동방문창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014-현재>

    베이징동방바이다투자유한회사 이사장 <2012-현재>     

    아) 요약                                      [작성기준일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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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용 상임 CFO 삼정회계법인 
2022.
09.22

2025.
03.31

27개월 -

리쭝

위엔 
비상임 -

Keefe, Bruyette 

&Woods (KBW) , 

다자보험그룹 해외

업무총괄

2021.
11.23

2025.
3.31

37개월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보

수위원회

이장영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3.
3.31

2027.
3.31

21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
원회

김종열 사외

위험관리위

원회 위원

장

숭실대 겸임교수
2023.
3.31

2027.
3.31

21개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
원회

레이청

야오 
사외

임원후보추
천 위 원 회 
위원장

중국 인민대학교 재
정금융과 응용금융
학 강사, 부교수, 
교수

2021.
4.1

2025.
3.31.

44개월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감
사위원회 

통슈멍 사외

선임사외이
사, 보수위
원회 위원
장

동방문창투자유한회
사 이사장, 베이징
동방바이다투자유한
회사 이사장

2023.
10.16

2025.
3.31

14개월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
천위원회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시예

저치앙
송민용

리쭝위
엔

레이청
야오

통슈멍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1)

가. FY2023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
태 보고 

-

나. FY2023 내부회
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5회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7%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24. 3. 14. 14:00   

        〔안건 통지일 :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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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Y2023 선임계
리사검증의견 보고  

-

라. 2023년 4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마.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

바. 2023년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내
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사. 2023 AML 제
도이행 평가 결과 
및 2024 AML 업무 
계획 보고

-

아. 2023년도 하반
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
고 

-

자. 2024년 제2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

차. 2023년도 이사
회 평가결과 보고 

4. 의결 안건2)

가.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사업계
획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예산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71기 결산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71기 영업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ABL, 동양생명
금융서비스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결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다) 최적가정,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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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시예

저치앙
송민용

리쭝위
엔

레이청
야오

통슈멍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1)

가. 2024년도 이사
회 의장 선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선임
사외이사 선임 승
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내위원
회 위원 선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본사 조직 변
경의 건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후순위채(3차) 
발행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3년 4분기 신규대체투자 건에 대해 보고

마) 2023년 신용정보보호 업무수행 실적 및 2024년 계획에 대해 보고

바) 2023년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보고 및 2024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사) 2023 AML 제도이행 평가 결과 및 2024년 AML 업무 계획 보고

아) 2023년 하반기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보고

자) 2024년 제2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차) 2023년도 이사회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보고

의결안건

가) 2024년 3월29일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사전심의 및 승인

나) 2024년 사업계획 및 2024년 핵심성과지표에 대해 승인

다) 2024년 편성예산에 대해 승인 

라) 2023년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 승인 

마) 2023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문서 중 하나인 영업보고서 승인

바) 당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임대차 계약 추가체결 건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승인 

     나) 제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4. 3. 29. 16:00 

       〔안건 통지일 : 2024. 3. 26.〕

* 단,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각 이사는 본인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

의결안건

가) 2024년 이사회의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승인

나) 2024년 이사회의장이 대표이사로 선임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

다) 2024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라) 영업채널 통폐합으로 영업조직을 재편하고 명칭을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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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시예

저치앙
송민용

리쭝위
엔

레이청
야오

통슈멍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1)

가. 2024년 2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시예

저치앙
송민용

리쭝위
엔

레이청
야오

통슈멍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1)

가. 2024년 5월 누
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

나. 2024년 1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4. 의결 안건2)

가.   ABL생명, 동
양생명보험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경영위원회 폐
지 및 지배구조내
부규범 개정 등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무보증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을 승인

     다) 제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2024. 6. 21. 16:00 

       〔안건 통지일 : 2024. 6. 18.〕

보고안건

가) 2024년 5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나) 2024년 1분기 주요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의결안건

가) 당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임대차 계약 추가체결 건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승인 

나)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승인 

     라) 제202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24. 9. 26. 14:30 

       〔안건 통지일 :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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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BL 2024.8월 
누적 영업 및 유지
율현황 보고

-

다. 2024년 2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라. 후순위채(3차) 
발행 계획 보고

-

마. 2024년 상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보고

-

바. 2024 RBA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
험평가 보고서

-

사. 2024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
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아. 의료자문관리위
원회 심의결과 보
고

4. 의결 안건2)

가.  ABL생명, 동
양생명보험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ABA금융서비
스 출자 지분 취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책임
자 연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개인금융채권
의 관리 및 개인채
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 2024년 2분기 신규 승인 대체투자 건 보고

나) 2024년 8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라) 9월30일 제3차 후순위채권 발행 예정함을 보고

마) 2024년 상반기 사규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보고

바) 2024년 RBA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보고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활동 보고 및 제도개선 활동 보고

아)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 결과 보고

의결안건

가) 당사 보유 부동산에 대한 동양생명금융서비스와의 임대차 계약 추가체결 건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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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시예

저치앙
송민용

리쭝위
엔

레이청
야오

이장영 김종열 통슈멍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 안건1)

가. 2024.11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현
황 보고

-

나. 2024년 3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다. 2024년 3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라. 2024년도 소송
관리위원회 운영현
황 보고

-

마. 2024년 내부통
제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보고

-

바. 2024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평
가 보고

-

사. 2024년 AML
(자금세탁방지) 운
영실태 평가 보고

-

4. 의결 안건2)

가.  2024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후순위채 발행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2024년 안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승인 

나) ABA금융서비스의 영업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출자를 통한 지분 취득 승인

다) 위험관리책임자 연임 승인

라) 개인금융채원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볍률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제정 승인

   

     마) 제2024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24. 12. 19. 15:00 

       〔안건 통지일 :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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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활동 실적 보
고 및 2025년 계획 
승인 요청 

보고안건

가) 2024년 11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나) 2024년 3분기 주요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고

다) 2024년 3분기 신규 승인 대체투자 건 보고

라) 2024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마)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 및 실태 점검하여 결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 

바) 2024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보고 

사) 2024년 자금세탁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의결안건

가) 2024년 6월말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 ORSA 기준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승인

나) 무보증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을 승인

다) 2024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및 기준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5조 및 이사회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

하고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에 관한 항목을 선정하고 전체 이사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분기에 개최

되는 정기이사회에 평가결과 및 이에 대한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

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주도 하에 실시하

며 세부적인 업무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경영지원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평가자는 이사회 평가의 경우에는 이사 전원, 위원회 평가

의 경우에는 소속 위원 전원입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역할과 책임”, “구조”, 

“운영”세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이사회 8개(27개 설문), 위원회별 각 7개(38개 설

문), 이사회 평가제도 관련 항목 1개(2개 설문)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사회 평

가점검 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되고, 평가점수는 5점 만점기준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이 항목별로 5등급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된 2024년도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4.8점 이상의 높은 등급을 획득하여 2024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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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설명(1월, 2월, 11월, 12월)을 통해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

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

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시예저치앙 대표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2024년 3월 재선임하였습니

다. 이는 보험 및 경영분야에 이해가 깊은 시예저치앙 대표이사가 사내/사외이사 

및 국내/해외이사 간 균형, 이사회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수행에 기

여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당사는 2024년 3월 이사회에서 통슈멍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

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

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의장과 

대등한 수준에서 사전 보고를 받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경영관리 및 금융투자분야

의 전문가로 다양한 회사 및 기관의 자문업무 등으로부터 축적한 풍부한 경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이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배구조법 제13조, 정관 제3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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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레이청야오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21.04.01 2025.03.31

리쭝위엔 비상임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1.11.23 2025.03.31

통슈멍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23.10.16 2025.03.31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

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27조).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한함) 예비 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

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검증된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원 후보

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2024년도 임원후보추천

위원회는 총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의 사외이사 

후보, 2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검증

된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하였고, 전체 위

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6.6%로, 이는 각 위원이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정관

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등의 사항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2024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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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

원에 한함)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진 또는 사

외이사 지원 부서에 임원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

원 후보가 관련 법규 및 정관,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

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

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임원 후보군 발굴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

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군의 

발굴 및 자격 검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안건 부의 등은 인적자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자원실의 임원 후보 선정 및 예비 후보 관련 자료 제출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의 부의

  - 예비 후보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의결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당사는 임원 후보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후보의 소극적, 적극적 자

격요건 및 임원 후보 평가방법, 주기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등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이 이루어지고자 지속적으로 노

력할 예정입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회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의 사외이사 후보, 2명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당사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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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출신학교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레이청야오 통슈멍 리쭝위엔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항 없음

4. 의결안건1)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4년 3월 14일 13:30

      [안건 통지일: 2024. 03. 11.]

의결안건

가) 이장영, 김종열 사외이사 후보추천

나) 이장영, 김종열 감사위원 후보추천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

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으

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

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

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감사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장영, 김종열

    (2) 출생연도 : 이장영 - 1955년

                  김종열 - 1959년        

    (3) 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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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영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종열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아이오와대학교 사회학, 보험계리학 석사

성명 일반경력

이장영

국제통화기금(IMF) 통화환율정책국 Staff Economist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Senior Advisor

김종열

대한생명 상품 담당 총괄 임원 

하나 HSBC 생명 부사장 

라이나 생명 고문 

숭실대학교 교수 

   

    (4) 경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 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이장영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

득하여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연수원장과 금융

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

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후보자 김종열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보험계리학을 

전공한 보험전문가 입니다. 또한 숭실대학교에서 보험수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국내 생명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보험상품/계리부문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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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출신학교

이장영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 이장열, 김종열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임원의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후보자들은 당사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함과 더불어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후보자 이장열, 김종열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14일 제1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

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

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주주

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

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장영, 김종열

    (2) 출생연도 : 이장영 - 1955년

                  김종열 - 1959년                       

    (3) 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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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종열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아이오와대학교 사회학, 보험계리학 석사

성명 일반경력
타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이장영

국제통화기금(IMF) 통화환율정책국 Staff 

Economist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Senior Advisor

MetLife Korea 

사외이사,   

KB증권 사외이

사   

김종열

대한생명 상품 담당 총괄 임원 

하나 HSBC 생명 부사장 

라이나 생명 고문 

숭실대학교 교수   

해당없음

    (4) 경력 및 사외이사 경력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2) 후보자와의 관계 :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이장영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

득하여 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연수원장과 금융

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

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 하였습니다. 

후보자 김종열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보험계리학을 

전공한 보험전문가 입니다. 

또한 숭실대학교에서 보험수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보험상품/계리부문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경정

에 참여하여 회사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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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후보자 추천경로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근거로 당사 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 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①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평가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

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

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각 후보자는 동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3항은 사외이사(후보자)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

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 사외이사 후보는 국내외 유수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또는 기업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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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관련 법령 및 법규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과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역시 공정한 직무수행

에 대한 요건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이장영, 김종열 사외이사 후보는 최초 선임 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 특임 교

수 및 국내 대학 대형로펌 Senior Advisor를 겸직하고 있으나 직위 및 업무를 고려할 때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객

관적인 업무처리 및 공정하게 직무수행하여 직무공정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윤리성, 책임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적극적으

로 개진하고 있어 윤리성, 책임성 모두 충족 됩니다. 

    ㉱ 충실성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충실성 및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의안을 사전 검토 

하는 등 사외이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연간 약 80~100여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각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

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인 소명

각 후보자들은 지배구조법령에서 제시하는 임원자격심사표에 따른 제반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이장영, 김종열 후보자에 대한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2024년 3월 14일 제1차 임원후보추

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

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

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

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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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통슈명 레이청야오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FY2023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

-

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4년 정기 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이장열, 김종열 총 2명이며, 이장

열, 김종열 2명은 각 3년씩 재임 되었습니다. 

   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의 추천 또는 사내 임직원의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

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

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외부자문기관과 주주로부터 또한 사외이사, 사

내 임직원의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윤리적 자격 요건을 

갖춘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가) 제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2024. 3. 14. 14:00



- 28 -

태 보고 
나. FY2023 내부회
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다. FY2023 선임계
리사검증의견 보고  

-

라. 2023년 4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마.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 

-

바. 2023년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내
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사. 2023 AML 제
도이행 평가 결과 
및 2024 AML 업무 
계획 보고

-

아. 2023년도 하반
기 사규(규정) 
제·개정 현황 보
고 

-

자. 2024년 제2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

차. 2023년도 이사
회 평가결과 보고 

4. 의결 안건

가.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사업계
획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예산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71기 결산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71기 영업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ABL, 동양생명
금융서비스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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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4년도 이사
회 의장 선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선임
사외이사 선임 승
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회내위원
회 위원 선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본사 조직 변
경의 건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후순위채(3차) 
발행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2024년 5월 누
적 영업 및 유지율
현황 보고

-

나. 2024년 1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4. 의결 안건

가.   ABL생명, 동
양생명보험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경영위원회 폐
지 및 지배구조내
부규범 개정 등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2024. 3. 29. 16:00

* 단,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각 이사는 본인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함.

     (다) 제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2024. 6.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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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이장영 김종열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가. 2024년 2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나. ABL 2024.8월 
누적 영업 및 유지
율현황 보고

다. 2024년 2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

라. 후순위채(3차) 
발행 계획 보고

-

마. 2024년 상반기 
사규(규정) 제,개정 
및 폐지 현황 보고

-

바. 2024 RBA기반 
전사 자금세탁 위
험평가 보고서

-

사. 2024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
부통제위원회 결과 
보고

-

아. 의료자문관리위
원회 심의결과 보
고

4. 의결 안건

가.  ABL생명, 동
양생명보험 계열사
간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ABA금융서비
스 출자 지분 취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책임
자 연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개인금융채권
의 관리 및 개인채
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채무조정 내부기준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2024. 9.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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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레이청야오 이장영 김종열 통슈멍

2. 참석 여부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 안건

가. 2024.11월 누적 
영업 및 유지율현
황 보고

-

나. 2024년 3분기 
KPI 달성현황 보고

다. 2024년 3분기 
신규 대체투자 승
인 보고

-

라. 2024년도 소송
관리위원회 운영현
황 보고

-

마. 2024년 내부통
제체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보고

-

바. 2024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평
가 보고

-

사. 2024년 AML
(자금세탁방지) 운
영실태 평가 보고

-

4. 의결 안건

가.  2024년 6월말 
기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보
고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나. 후순위채 발행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다. 2024년 안전 
보건 활동 실적 보
고 및 2025년 계획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마) 제2024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2024. 12.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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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사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실태보고
-

나. 제71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

마. FY2023 결산감사 

보고
-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사. 내부감사 활동 보고 -

4. 의결안건

가. FY2023 

결산승인(제71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71기 영업보고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레이청야오 통슈멍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2024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4. 3. 14. 13:30

 

   다) 감사위원회

    (가) 2024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24. 3. 14. (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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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다. 2024년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내부감사 활동보고 -

다. FY2022~2024 

외부감사 선임 사업변경 

보고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 건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제2차 감사위원회 2024. 6. 21. (금) 15:00

      (다) 2024년 제3차 감사위원회 2024. 8. 13. (화) 14:00

    

      (라) 2024년 제4차 감사위원회 2024. 9. 26. (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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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제72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요약 보고
-

다. 내부감사 활동 보고 -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

다.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라.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

마. 내부감사 활동 보고 -

4. 의결안건

가. FY2025~2027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부 내부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요청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마) 2024년 제5차 감사위원회 2024. 12. 19. (목) 13:00 

  

   라) 위험관리위원회 

      (가) 2024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3.14 (목)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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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생금융 거래전략준수 관련 감사 결과보
고

나. 2023년 IFRS17 부채 변동 현황 보고

다. 2023년 상품개발 이행결과 및 2024년 신
상품 개발 계획 보고 

라. 2023년 4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마. 신규 대체투자 선별 및 승인 프로세스 보
고 

바. 2023년 4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사. K-ICS 문서화 운영 이행 결과 보고 

아.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운영결과 보고 
및 2024년 추진 계획 보고

자. 2023년 4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

 

 

가.2024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2024년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년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나) 2024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4.24 (수) 16:00

 

      (다) 2024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6.21. (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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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성명 김종열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1분기 VNB 및 Initial CSM 현황 
보고 

나. 2024년 1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다. 2023년 4분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
고

라. 2024년 1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및 운영위험관리 규정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위험자본 한도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 투자위험한도 증액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상반기 상품개발 현황 및 하반기 
상품개발 계획 보고
나. 2024년 2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
고

다. 2024년 2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라. 2024년 2분기 통합 위기상황(자체 시나
리오) 분석 결과 보고
마. 2024년 2분기 ALM 관리 현황 및 지급여
력비율 금리민감도 분석 결과 보고

바. 저·무해지 종신보험 납입후 해지율 충
격(80%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도 분석 
결과 보고

사. 2024년 2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

 
 

가. 재보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외환위험 위험자본 한도증액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9.26. (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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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청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3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
고 

나. 2024년 3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다. 2024년 3분기 할인율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
라.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운영결과 및 
2025년 추진 계획보고 

마. 2024년 3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

가. 2025년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
이율 및 확정금리저축보험 금리 적용 수준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5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도 ALM 위험한도 증액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2025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승인 요
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
성 및 공시

찬성 찬성 가결

    

     (마) 2024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12.19. (목) 09:30

   마) 보수위원회

       (가) 2024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4. 3. 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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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성과평가 및 2024년도 성과목표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제도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도 임원 보수총액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승인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4. 3. 29. 17:00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사외이사 레이청야오는 2024년 개최된 이사회 5회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

회, 보수위원회 2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는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69시간을 사용

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이장영

사외이사 이장영은 2024년 개최된 이사회 5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 위험관

리위원회 5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이장영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

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8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김종열

사외이사 김종열은 2024년 개최된 이사회 5회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5회, 위험관

리위원회 5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김종열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

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8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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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임원후보추
천위회

활동
시간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실적

레이청
야오 5 5 20 5 5 7 - - - 2 2 6 1 1 2 69

이장영 5 5 20 5 5 7 5 5 13 2 - - - - - 80

김종열 5 5 20 5 5 7 5 5 13 2 - - - - - 80

통슈멍 5 4 17 - - - - - - 2 2 6 1 1 2 43

사외이사 성명 
레이청
야오

이장영 김종열 통슈멍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4년 1월 M&A 설명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4년 2월 사업계획 및 KPI 간담회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4년 11월 자금세탁방지

     라) 사외이사 통슈멍

사외이사 통슈멍은 2024년 개최된 이사회 5회중 4회 참석하였고, 보수위원회 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회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통슈멍은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

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4년 중 총 4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요약

 나.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등기이사, 비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등기이사, 비등기임원의 개인부담 보험료는 없으며 연간 

100억 원의 보험금을 한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부당행위나 태만,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 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범위로 가입합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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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
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자산운용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
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경제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 참석 참석 -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24년 12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6 8 8 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2) 사외이사 이장영

  3) 사외이사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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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
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보험, 계리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지배구조법에서 제시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모
두 충족함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
극적 자격요건)

충족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자산운용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공정하게 직무 수행

다. 윤리책임성 충족 윤리의식 및 책임감 있음

라. 충실성 충족 이사회 참석률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4) 사외이사 통슈멍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이해도, 독립성 등에 대해 매년 1회 사외이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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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

방안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기타

레이청야오 9.8 9.8 9.8 9.8 9.8 -
이장영 10 9.7 10 10 10 -
김종열 10 9.7 10 10 10 -
통슈멍 9.7 9.2 10 9.2 9.4 -

외이사 본인과 이사회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② 평가 기준 : 평가기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선임시 고려된 전문성

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충실성(사외이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기여도(이사회등의 심의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적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평가 절차 :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에게 평가에 대한 안내를 진행

하고 평가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실시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4년도 당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 본인에 의한 평가 및 지원

부서의 내부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외부 평가는 향후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절한 평가기관이 선정되

어 안정적으로 운영된 이후,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023.10.16.일자로 통슈멍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24년 04. 01

일에 연임되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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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200,000원

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2,2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500,000원

청하여 사외이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달

하고,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사외이사가 충

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부서명 : 인사관리부

- 직원수 : 총 6명 

- 부서장(총괄) 1명, 부장 1명, 차장 2명, 대리 1명, 사원 1명

- 지원내용 : 선임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에 대한 평

가업무 지원, 교육지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관련 업무 지원 등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레이청야오

    가) 재직기간 : 2021.04.0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2) 사외이사 이장영

   가) 재직기간 : 2023.03.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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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2,5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4,500,000원

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2,5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9,800,000원

기본금 42,000,000원 월3,500,000원 X 12개월
상여금

기타 수당
1,800,000원 이사회, 위원회 참석 수당
6,000,000원 선임사외이사 수당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3) 사외이사 김종열

   가) 재직기간 : 2023.03.31.~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4) 사외이사 통슈멍

   가) 재직기간 : 2023.10.16.~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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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톈링 ‘17.02.15 ‘21.03.31 49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2.15.~2021.3.31)
감사위원회
(2017.2.15.~2021.3.31)
위험관리위원회
(2017.2.15.~2021.3.3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17.2.15.~2021.3.31)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7.2.15.~2021.3.31)

우한대학교
교수

지앙팅루 ‘17.02.15 ‘21.03.31 49개월

감사위원회
(2017.2.15.~2021.3.31)
보수위원회
(2017.2.15.~2021.3.31)

보수위원회 위원장
(2017.2.15.~2021.3.31)

북경대학교
경영대학원
부교수

량페이 ‘17.02.15 ‘21.03.31 49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7.2.15.~2021.3.31)
보수위원회
(2017.2.15.~2021.3.31)

선임 사외이사
(2017.2.15.~2021.3.3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7.2.15~2018.3.29)
(2019.4.3.~2021.3.31.)

통상법률
사무소

박상래 ‘17.02.15 ‘23.03.31 73개월

감사위원회
(2017.2.15.~2023.3.31)
보수위원회
(2021.4.1.~2023.3.31)
위험관리위원회
(2021.4.1~2023.3.31)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1.4.1.~2023.3.31)

김앤장 법률
사무소

이창수 ‘17.02.15 ‘23.03.31 73개월

위험관리위원회
(2017.2.15.~2023.3.31)
감사위원회
(2021.4.1~2023.3.3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21.4.1.~2023.3.31)

숭실대학교
교수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사무실제공

기타 편익제공

성명
사외이사와의 

관계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담당 직위)
계약체결 내용

이장영 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계약당사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 계약내용
  (1) 일반 법률 자문 계약 1건 (2024. 1월 체결)
  (2) 인사 관련 사건위임계약 3건 (2024.6월 및 2024.9월 체결)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작성기준일자: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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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청
야오

‘21.04.01 ‘25.03.31 44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4.1.~현재)
감사위원회
(2021.4.1.~현재)
보수위원회
(2023.10.16.~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21.4.1.~현재)

중국 인민대
학교  교수

쏭환쩡 ‘21.04.01 ‘23.09.04 29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4.1.~2023.9.4))
보수위원회
(2021.4.1.~2023.9.4))

선임 사외이사
(2021.4.1.~2023.9.4)
보수위원회 위원장 
(2021.4.1.~2023.9.4)

북경시 상공
로펌 고급파
트너

이장영 ‘23.03.31 ‘27.03.31 21개월

감사위원회
(2023.3.31.~현재)
위험관리위원회
(2023.3.31~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3.3.31.~현재)

김앤장 법률
사무소 

김종열 ‘23.03.31 ‘27.03.31 21개월

위험관리위원회
(2023.3.31.~현재)
감사위원회
(2023.3.31~현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3.31.~현재)

숭실대 겸임
교수 

통슈멍 ‘23.10.16 ‘25.03.31 14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0.16.~현재)
보수위원회
(2023.10.16.~현재)

선임 사외이사
(2023.10.16.~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장 
(2023.10.16.~현재)

동방문창투자
유한회사 이
사장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적합한 최고경

영자 선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에 관한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하였습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43조에서부

터 제50조). 이는 지배구조법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

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3조에서부터 제50조까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한 경영승

계계획의 수립, 경영승계절차, 비상상황 시 경영승계절차,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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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절차, 추천관련 공시, 최고경영자의 임

기 및 역할, 최고경영자의 평가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

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

는 경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4조에 따라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절차가 진

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

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①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6조
   ② 평가

시예저치앙 후보자는 당사의 현재 대표이사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① 자격요건

  당사는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하며,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정하

고 있습니다. 

   ② 평가

2022년 3월 16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된 시예저치앙 후보자는 금융, 보험 산업에 대

한 전문성 및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재보험 및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시

예저치앙 후보자는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시예저치앙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 및 내외규상의 징계여부 등과 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2022년 3월 16일 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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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2.3.16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결과 검토

최종후보자 결정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2.3.31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 부의 주주총회

2022.4.1 최고경영자 선임 이사회

으며 2024년 12월 현재 당사의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당사는 후보자 시예저치앙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3월 1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소극적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중 

출석위원 3명의 찬성으로 시예저치앙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후보자 시예저치앙은 2022년 4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로 선임되어 2024년 

12월 현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현황>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수립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

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할 예정이며, 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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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후보군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인적자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부서에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업무 외에도 인사관리, 성과평가, 

직원개발, 교육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적자원실 인사관리부, 교육개발부, 총무부

- 직원수 : 총 37명 

- 담당자 : 총괄 1명, 부서장 3명, 부장 9명, 차장 19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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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

리에 대한 적정성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그 역할 등에 관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내부감사규정

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현안과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업무집행 전

반을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경영전문가, 

리스크 및 회계전문가 등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포함)에 

직접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거나 감사보조조직에 위임된 일상감사 업무의 

보고수령을 통해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에 따

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도 개최된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에 감사위원이 모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하였고, 2024년 전체 97건 일상감사업무에 대해 총 3건의 의

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지배구조법 제20조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실장

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및 해당부서에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또는 변상,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하고 피감사 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감사실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차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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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하였고, 2018년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EY(한영회계법인)를 FY2022~2024 3개년 외부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11일 금융감독원 전자문서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와의 3개년 외부 회계 

감사인 계약 종료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KPMG(삼정회계법인)를 FY2025~2027 

외부 회계 감사인으로 선정하여 동년 12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1월 

중 금융감독원에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 되며, 감사위원회는 감

사보조조직의 장(감사실장)에 대한 임면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배구조내

부규범 제25조 및 별첨2). 감사위원회는 법령, 정관 또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서 정한 고유권한을 제외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및 운영을 위해 감

사실장에게 내부감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

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2024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종합/부문/특별감

사 내용 등에 대해 매분기 “내부감사 활동보고”를 통해 그 결과와 조치의견을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사항 중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권한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조조직을 통하여 회계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

시인인 EY(한영회계법인)가 당사의 FY202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외부감

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는 FY2023년 결산재

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금리인상과 이자율차 손익의 영향에 대해 질의하여 재

무담당 관리자로 부터 이에 관한 설명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담당 임원으로부터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에 개최된 감사위원회는 재무담당임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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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점검 항목의 선정 및 통제활동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마) 기타(내부통제 주요활동 보고 수령 등)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지

배구조법 제25조①,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5조 및 별첨2).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완전판매지표 관리,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내

부통제교육 실시현황, 사규체계 재정비 등 주요 업무현황과 자금세탁방지업무, 내

부신고 운영현황 등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통한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

다. 그 밖에 당사 감사위원회는 내규에서 내부감사의 운영 및 통제, 내부통제시스

템에 대한 평가, 연간 및 중장기 내부감사계획 심의 및 의결, 감사규정의 제ㆍ개

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4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연간감사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의장은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

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지배구조법 제19조, 상법 제415조의2, 보험업법 

제16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4조).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4년말 현재 3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2013년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한 이래 계속하여 감사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한 이유는 경영진 등의 직무를 독립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포함)은 보험업 관계법령과 

정관, 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임원의 자격 및 사외이

사의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특히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

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024년말 현재 당사 감사위원 3명은 보험분

야, 재무분야, 경영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게 선

임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이장영 위원장은 국제경제학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금융연수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레이청야오 위원과 김종열 위원은 각각 재정금융학 박사

학위, 계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현재 관련 학과 교수에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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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이장영 사외 현)위원장 ‘23.03.31. ‘27.03.31.

레이청야오 사외 현)위원 ‘21.04.01. ‘25.03.31.
김종열 사외 현)위원 ‘23.03.31. ‘27.03.31.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실태보고
-

나. 제71기 

재무제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 보고

-

다. 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 보고
-

라. Compliance 

활동 보고
-

마. FY2023 

결산감사 보고
-

바.내부회계관리제

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사. 내부감사 활동 -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5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자료는 본회의 개최 수

일 전에 미래 배포되었고 감사위원들은 사전에 대략적인 설명을 추가로 들었으며, 

참석 감사 위원은 사안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4. 03. 14. (11:30) 

      〔안건 통지일 : 202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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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 의결안건2)

가. FY2023 

결산승인(제71기)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71기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연간 

감사계획(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내부감사 

활동보고

다. FY2022~2024 

외부감사 선임 

사업변경 보고

-

4. 의결안건2)

보고안건

가) 외감법에 따른 재무회계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현황 보고

나) 외부감사인인 EY(한영회계법인) 임원의 FY2023 회계연도 감사결과 보고

다) FY2023 회계연도에 대한 책임준비금 계산의 적정성, 잉여금 배분 및 처리의 적정성, 계약자 배당금 

  계산의 적정성 및 지급여력비율 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 의견

라)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마) 감사보조조직의 FY2023 결산감사 보고

바) 감사보조조직의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보고

사) 2023.12월~2024.02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의결인건

가)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에 의거 FY2023 결산승인(제71기) 자료 제출 보고

나) 상법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에 의거 FY2023 영업보고서 작성 보고

다) 2024년 연간 내부감사계획(안) 승인

   나) 제2024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4. 06. 21.(15:00) 

      〔안건 통지일 : 2024.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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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의 건

의결권

없음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의결안건1)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 임면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제72기 재무제표 

감사계획 요약 보고
-

다. 내부감사 주요

활동 보고
-

보고안건

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니) 2024.03월~2024.05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디) FY2022~2024 외부감사 선임 사업 변경(사업승인금액 변경)

의결안건

기) 감사위원회 의장 선임(안) 승인 

   다) 제2024년도 제3차 임시감사위원회 : 2024. 8. 13. (14:00) 

      〔안건 통지일 : 2024. 8. 9.〕

의견안건

가)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장(감사실장) 임면 동의

   라) 제2024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4. 9. 26. (16:00) 

      〔안건 통지일 : 2024. 9. 23.〕

보고안건

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수령

나) 외부감사인 EY(한영회계법인)의 제72기 재무제표 감사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

디) 2024.06월~2024.08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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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이장영 레이청야오 김종열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Compliance

활동 보고
-

나.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다.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라. 자금세탁방지 

평가 보고
-

마. 내부감사 활동 

보고
-

4. 의결안건2)

가. FY2025~2027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부 

내부규정 및 지침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4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4. 12. 19. (13:00) 

      〔안건 통지일 : 2024. 12. 13.〕

보고안건

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관련 주요 활동 보고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5항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정책 제14조(회사 

내 각 구성원 및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제2항에 의거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 현황 보고

다) 준법감시인이 보고한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보고

라)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마) 2024.09월~2024.11월까지 사이의 주요 내부감사 실시 현황 보고

의결안건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FY2025~2027 외부감사인 선정

나) 감사부 내부규정/지침 개정(용어의 명확화, 일상감사업무 프로세스 개선)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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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

다. 내부감사 품질평가과정에서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감사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감사위원회의사록 등에 대

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

은 외부감사 EY(한영회계법인))와 감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감사보조조직 설치현황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보조조직으로서 감사위원회 산하에 감사실(감사부)을 

설치해 두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내부감사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보조조직의 장인 감사실장에 위임하여 그 결과를 정기 또

는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감사실장은 본인 주관 하에 내부5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부 직원인 내부감사

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되 총괄적인 관리책임과 내부감사 품질의 적정성을 유

지합니다. 감사부는 2024년말 현재 전체 7명(감사부장 포함)의 내부감사인이 감사

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

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

412조 및 제415조의2).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2024년말 현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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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경영관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유동성 위

험등 제반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위험관리 업무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

로서,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며 위험관리지표의 승인 및 허용한도 설

정,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적정 투자 한도 및 손실 허용 한도의 

승인,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위험관련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

를 수행하며, 산하에 위험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세부 위험 카테고

리별 관련 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위험관리협의회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모델

의 생성, 운영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을 내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 원칙, 위험관리 조직, 위험관

리 체계 및 절차,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등 제반 위험에 대하

여 중장기적 회사가치의 증대와 고객의 이익 제고의 관점에서 개별 위험 및 위험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자본 적

정성, 자산 부채 관리, 운영위험관리에 대한 2024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2024년 12월 19일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25년도 보장성 상품의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보험 금리의 적용 범위, 2025년 파생상품 운용전략 

및 투자위험한도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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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승인된 적정투자한도 및 대체투자모니터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분기 위험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

정됨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시행 후 2022년 1차 위험관리위원회부터 2024년 4분기까지 매 분기 ‘고위험투자

자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2022년 12

월 15일 개최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의 위험관리기준(정책)개정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2023년 1월 신지급여력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

독규정 별표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하는 사항’과 회사에서 수행한 ‘지배

구조평가 개선작업’의 follow-up 사항으로 위험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 확립권고

사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 요구사항 반영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위험관리기준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 기타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및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여 회사의 위

험관리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당사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2024년도 말 기준 당사의 위험관리위원

회는 총 3명(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명( 

김종열, 이장영)의 위원이 사외이사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개최된 2024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김종열 사외이사를 위

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은 금융, 

경영, 경제, 회계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당사의 제반 위험관리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

습니다. 당사 위험관리책임자는 의결권은 없으나 위험관리위원회 간사로써 위험관

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각종 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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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종열 사외 현)위원장 2023.03.31 2027.03.31

시예저치앙 상임 현)위원 2019.04.05 2025.03.31

이장영 사외 현)위원 2023.03.31 2027.03.3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파생금융 거래전략준수 관련 감사 결과보
고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5회의 위험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석

률은 100%입니다. 그 중 3월에 개최된 2024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4

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주요위험평가 대상선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6월에 개

최된 2024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3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2024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에서

는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및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및 운영위험관리규정의 개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2024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에

서는 재보험관리규정 개정 및 2024년 외환위험 위험자본 한도증액 승인 요청에 

대하여, 12월에 개최된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보험 금리의 적용 수준 승인요청, 2025년도 파생상

품 운용전략 승인요청, 2024년 금리위험한도 증액 승인요청 및 2025년도 주요위험

평가 대상 선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4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3.14 (목) 09:30 

     〔안건 통지일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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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IFRS17 부채 변동 현황 보고

다. 2023년 상품개발 이행결과 및 2024년 신
상품 개발 계획 보고 

라. 2023년 4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고 

마. 신규 대체투자 선별 및 승인 프로세스 보
고 

바. 2023년 4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사. K-ICS 문서화 운영 이행 결과 보고 

아.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운영결과보고 
및 2024년 추진 계획 보고

자. 2023년 4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2)

 

 

가.2024년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2024년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보고안건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7-8조에 따라 파생상품금융거래전략의 준수여부 및 운용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나) 신계약유입에 따른 보험서비스 손익현황 및 예실차, 재보험손익현황 보고 

다) 2023년 상품전략, 상품개발현황 등의 이행결과 및 2024년 상품 전략, 신상품개발계획 보고 

라) 2023년 4분기 500억 이상 신규대체투자건 보고 

마) 신규대체투자건 내부 승인 프로세스 보고

바) 2023년 4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제도강화 사항 영향 보고 

사)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K-ICS 문서화 이행 결과 보고 

아) 사업연속성관리체계 2023년 주요 추진 결과 및 2024년 계획 보고 

자) 2023년 4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의결안건

가) 2024년 위험전략 및 위험성향 (K-ICS 예측, 지급여력비율 관리목표, K-ICS 위험자본 한도 등)을 위험관

리위원회 승인 요청

나) 2024년 경영전략 및 재무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위험평가 대상 10개를 선정하여 위험관

리위원회 승인 요청 

 

   나) 2024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4.24 (수) 16:00

     〔안건 통지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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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1)

 

 

가. 2023년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의 승인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1분기 VNB 및 Initial CSM 현황 
보고 

나. 2024년 1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다. 2023년 4분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보
고

라. 2024년 1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2)

가.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및 운영위험관리 규정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위험자본 한도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 투자위험한도 증액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가) 보험업감독규정 제 6-8조 2항에 따라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회

계법인 검증 시행 결과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요청 

   다) 2024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6.21. (금) 09:30

    〔안건 통지일 : 2024.06.18.〕

보고안건

가) 2024년 1분기 상품별 VNB 및 신계약가치 민감도 현황 보고 

나) 2024년 1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2024년 4분기 위기상황 분석결과 및 자체시나리오를 

통한 통합 위기상황 영향도 분석 결과 보고 

라) 2024년 1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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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상반기 상품개발 현황 및 하반기 
상품개발 계획 보고
나. 2024년 2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
고

다. 2024년 2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라. 2024년 2분기 통합 위기상황(자체 시나
리오) 분석 결과 보고
마. 2024년 2분기 ALM 관리 현황 및 지급여
력비율 금리민감도 분석 결과 보고

바. 저·무해지 종신보험 납입후 해지율 충
격(80%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도 분석 
결과 보고

사. 2024년 2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2)

 
 

가. 재보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외환위험 위험자본 한도증액 

승인 요청
찬성 찬성 찬성 가결

가) 지배구조내부규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의장 선임 시행

나)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위험관리협의회 규정’ 및 ‘운영위험관리

규정’의 개정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 요청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8조 및 사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2024년 위험자본 한도변

경 승인 요청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8조 및 사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2024년 투자위험한도 증

액 승인 요청

   

   라) 2024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09.26. (목) 13:00

     〔안건 통지일 : 2024.09.23.〕

보고안건

가) 2024년 상반기 상품개발 및 주요개정현황과 하반기 상품 개발 계획 보고 

나) 2024년 2분기 중/후순위 및 고LTV 투자 등 고위험 대체투자건 보고 

다) 2024년 2분기 K-ICS 결산결과 및 주요 변동 요인 보고 

라) 2024년 2분기 자체시나리오에 따른 통합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고 

마) 2024년 2분기 ALM현황 및 지급여력비율 금리민감도 분석 결과 보고 

바) 무/저해지 종신보험 납입후 해지율 충격시나리오 적용 및 영향도 분석 결과 보고 

사) 2024년 2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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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종열 시예저치앙 이장영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1)에 대한 의견

가. 2024년 3분기 고위험 투자자산 현황 보
고 

나. 2024년 3분기 K-ICS 결산 결과 보고

다. 2024년 3분기 할인율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 보고

라.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운영결과 및 
2025년 추진 계획보고 

마. 2024년 3분기 Risk Dashboard 보고 

4. 의결안건2)

가. 2025년도 적용이율(보장계약), 최저보증
이율 및 확정금리저축보험 금리 적용 수준 
승인 요청

나. 2025년도 파생상품 운용전략 승인 요청

다. 2024년도 ALM 위험한도 증액 승인 요청

라. 2025년 주요위험평가 대상 선정 승인 요
청

가)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재보험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조직개편사항을 재보험관리규정 

개정 승인 요청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8조 및 사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2024년 외환위험 위험자

본한도 증액 승인 요청

마) 2024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2024.12.19. (목) 09:30

  〔안건 통지일 : 2024.12.13.〕

보고안건

가) 2024년 3분기 500억 이상 신규대체투자 및 중/후순위 및 고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건 보고 

나) 2024년 3분기 K-ICS 결산결과 및 금리위험액 변동 분석 결과보고

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보고 

라) 2024년 사업연속성관리체계 주요 운영결과 및 2025년 운영계획 보고 

마) 2024년 3분기 주요위험평가 결과보고, 경영실태평가 및 위험한도 결과보고 

의결안건

가)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및 ‘상품개발 및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2025년 적용이율(보장계

약), 최저보증이율 및 확정금리저축성보험 금리 적용 수준 승인 요청 

나) ‘보험업감독규정’ 및 ‘투자규정’에 따라 2025년 파생상품 한도 및 운용전략 승인 요청 

다)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제8조 및 사규 위험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2024년 ALM위험 위험자

본한도 증액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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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5년 경영전략 및 재무목표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위험평가 대상 9개를 선정하여 위험관

리위원회 승인 요청 

  3) 평가

당사는 위험관리위원회가 법령 ·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

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

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초 전년도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위험관리위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 제공 

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

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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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영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사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문장의 각 담당부문의 경영, 재무, 영업, 인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각 단위조직의 장(전결권자)이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및 내부 사

규에 의하여 부여 또는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 재무, 투자, 인사, 영업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그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경

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되 필요 시 변경 또는 생략하며, 현재 사내이사(CEO, 

CFO)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참여자를 확대하여 전문적, 전

략적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일상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경영진

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이사

회 외 위원회인 운영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를 2024년 6

월말 기준으로 폐지하였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추가예산 (5,000만원 이상)

당사 경영위원회는 5,000만원 이상의 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

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2건의 추가예산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투자정책수립 및 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투자규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자

산운용전략부 및 특별계정운용팀의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전술적인 자산배분의 한

도를 승인합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제 5차(2024년 SAA전략, ALM전략)회의에

서 투자정책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2건 승인하였습니다.

   다) 투자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투자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투자위원회의 주요 승인사항을 승

인하거나 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투자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라) 계약자 배당률 결정 및 산출

당사 경영위원회는 배당금이 있는 보험 상품의 계약자 배당률 결정 및 산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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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제5차(FY2024 계약자배당 승인 

요청)회의에서 계약자 배당 안건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마)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지 않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폐쇄/통합,    

실의 하위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당사 경영위원회는 본사 각 부서, 외야 지역단 및 고객센터 등 조직의 신설, 폐쇄 

및 통합 등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제5차와 15차 회의

에서 총 2건의 조직의 신설/폐쇄/통합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대한 전결규정이 2024년 6월말 경영위원회가 폐지되면서 CEO 승인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바) 조직(실/부서) 명칭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본사 실 및 부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다

만, 2024년도에는 조직(실/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

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 대한 전결규정이 2024년 6월말 경영위원회가 폐지되면서 

CEO 승인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 실간 업무분장 변경/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영업부문, 재무부문, 운용부문 및 기타 CEO 직속 부문 간의 

업무분장 변경 및 조정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조직(실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항목에 

대한 전결규정이 2024년 6월말 경영위원회가 폐지되면서 CEO 승인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아웃소싱 포함)

당사 경영위원회는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승인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의 최초 승

인을 득한 후 주기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한 회당 5억원 미만의 비

용이 수반되고, 거래조건을 포함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 갱신되는 사

업 및 기타 경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갱신 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업

에 대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경영위원회 승인 대상 안건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경영위원회는 2024년 본 호와 관련하여 모두 

15건의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 승인/폐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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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 상품개발/ Repricing

당사 경영위원회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 및 상품 Repricing을 승인합니다. 이

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5건의 상품개발 및 변경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

였고 2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차) 채널 Brand name/CI 개발 및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영업채널의 Brand name, 회사 CI (Corporate Identity) 의 개발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는 채널 Brand name/CI

개발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카) 장단기 영업전략 및 정책 수립/기준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장·단기 영업전략, 영업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단기 영업전략 

및 정책 수립/기준 변경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타) 수수료 규정 제·개정 및 수수료 체계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수당체계(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을 승인합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24년 FC채널 수수료 규정개정에 대한 안건 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파) 영업채널 행사/선물/시책(시책비, 시책 물품, 연수 등)(1억원 이상)

당사 경영위원회는 모집종사자의 영업활성화, 모집종사자 리크루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 선물제공 또는 시책 등의 시행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영업채널 행사/선물/시책(시책비, 시책 물품, 연수 등)을 경영위원회의 승인 대상으

로 한 이유는, 이와 같은 행사/선물/시책 제공의 합리적 이유, 지급기준의 공정성, 

비용 대비 효과 및 환수 등을 통한 리스크 예방 등에 대하여 영업부문장보다 상

위의 의사결정권자의 통제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24

년 총 12건의 영업채널 행사/선물/시책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하) 영업직원 보상제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

당사 경영위원회는 수수료 및 시책을 제외한, 영업직원의 기타 보상제도 등의 신

설 및 주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영업직원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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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의 신설 및 주요 변경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거) 영업채널의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당사 경영위원회는 FC, GA, BA 각 영업채널이 진행하는 연도평가 등 주요 행사

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1건의 영업채널의 연

도평가 등 주요 행사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너) 비등기임원 승진/보직변경/연임/갱신/해임 외 징계

        (이사회 보고, 징계Process는 인사 규정 준용)

당사 경영위원회는 비등기임원의 승진, 보직변경, 연임, 갱신, 해임 및 징계에 대

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3건의 비등기임원의 연임, 승진 

및 징계를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대한 전결규정이 2024년 6월말 경영

위원회가 폐지되면서 CEO 승인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직원 정기 승진 및 임금인상/표창/징계, 명예(특별)퇴직

당사 경영위원회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기 승진, 임금인상, 표창 및 징계 등

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5건의 직원 정

기 승진 및 임금인상/표창/징계, 명예(특별)퇴직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대한 전결규정이 2024년 6월말 경영위원회가 폐지되면서 CEO 승인사항으

로 변경되었습니다. 

    러)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는 부동산의 취득/

처분, 1억 5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비용이 수반되는 기타자산의 취득/처분을 

승인합니다. 다만 2024년에는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었습니다. 

    머) 재보험 계약의 체결/해지

당사 경영위원회는 재보험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다

만 2024년에는 재보험 계약의 체결/해지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 승인 안건이 없

었습니다. 

    버) 채널별/상품별 수수료 지급률 결정

당사 경영위원회는 각 영업채널별 및 각 보험상품별 수수료 지급률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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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시예저치앙 상임 현)위원장 2019.04.05. 2025.03.31. 

송민용 상임 현)위원 2022.09.22. 2025.03.31. 

승인권한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1건의 채널별 DC지급률 결정 안건

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서) 기타 중요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당사 경영위원회는 사장, 부문장의 각 담당부문의 경영, 재무, 영업, 인사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각 단위조직의 장(전결권자)이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및 내부 사규

에 의하여 부여 또는 위임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위 (가)내지 (서)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경영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구성(경영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2024년말 현재 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CEO) 재무부문장(CFO) 2인의 사내이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영업부문, 재무부문, 운용부문 및 CEO 직속 부문의 직

무를 관리·감독할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사장이 맡고 있으며, 보다 실

질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채널담당, 법무, 리스크 

업무 담당임원들을 옵저버로 두고 있습니다.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4년에는 총 18회의 경영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경영위원회 위원의 평균 참석율

은 100%입니다. 경영위원회는 2024년 총 57개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승인안건

은 56건, 보고안건은 1건입니다. 승인안건 중 1건이 부결 되는 등 경영위원회를 

통해 당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 및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참여자를 확대하여 전문적, 전략적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일상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경영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평가하며 의사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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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FC채널 영업연도평가(안)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선임계리사직무규정 개정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1월 변경상품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채널 2024년 2~3월 신계약 추가 
시책(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계왕개래 FC 한마음 체육대
회 시행 계획(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비등기 임원 임기연장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이사회 외 운영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산

하 경영위원회를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폐지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도 제1차 경영위원회 : 2024. 1. 8. 10:00 

     〔안건 통지일 : 2024. 1. 5.〕

 

   (나) 제2024년도 제2차 경영위원회 : 2024. 1. 15. 10:00  

     〔안건 통지일 : 2024. 1. 12.〕

    (다) 제2024년도 제3차 경영위원회 : 2024. 1. 31. 10:00 

      〔안건 통지일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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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근 고문 연임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마. 부정방지규정 및 부패방지규정 통폐
합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바. 2024년 2월 변경 상품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제1차 및 제2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DCS(Data Center Service) 계약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3~4월 무한도전(無限挑戰) 
Campaign(Plan)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4~6월 Recruiting 
Campaign(Plan)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SAA전략 승인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 ALM전략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마. 2024년 마케팅 활동에 대한 사업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바. FY2024 계약자배당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사.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KB증권, 
JB자산운용 건) 결과 보고 및 항소 품의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4년도 제4차 경영위원회 : 2024. 2. 19. 10:00  

      〔안건 통지일 : 2024. 2. 16.〕

    

    (마) 제2024년도 제5차 경영위원회 : 2024. 2. 26. 10:00  

      〔안건 통지일 :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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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청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인터넷보험 사업 및 예산 승
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1~2월 계왕개래 Campaign 예
산 초과 집행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FC채널 수수료규정 개정(안) 승인 요
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제3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채널 2024년 4~5월 신계약 시책
(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FY2024 기초서류 확인업무 사업 및 
계약 체결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FY2024 기초서류 확인업무 외부 보
험계리법인 사업 재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4년도 제6차 경영위원회 : 2024. 3. 4. 10:00

       〔안건 통지일 : 2024. 2. 29.〕

   

    (사) 제2024년도 제7차 경영위원회 : 2024. 3. 18. 10:00  

     〔안건 통지일 : 2024. 3. 15.〕

    (아) 제2024년도 제8차 경영위원회 : 2024. 3. 25 10:00  

     〔안건 통지일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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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라. 2024년 4월 신상품 및 변경상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Grade 승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3년 하반기 사규(지침) 제·개정 및 폐
지 현황 보고

4. 의결안건

 
 

가.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비등기임원 보직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실장 선임 및 승진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자) 제2024년도 제9차 경영위원회 : 2024. 3. 28. 13:30 

     〔안건 통지일 : 2024. 3. 27.〕

    

    (차) 제2024년도 제10차 경영위원회 : 2024. 4. 1. 10:00 

     〔안건 통지일 : 2024. 3. 29.〕

  

    (카) 제2024년도 제11차 경영위원회 : 2024. 4. 22. 10:00

     〔안건 통지일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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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결안건

 
 

가. GA채널 2022년 1Q 우수FC 우대 시
책 집행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4년 5~7월 동행(同行) Summer 
Festival Campaign (Plan)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B2B채널 영업활동지원 물품 온라인몰 
업체 선정 사업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제4차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채널 2024년 5월 신상품 판매 활
성화 시책(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비등기임원 임기연장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외부평가기관을 통한 대체투자 자산
의 공정가치 측정 서비스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2024년 5월 신상품 및 변경상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타) 제2024년도 제12차 경영위원회 : 2024. 4. 29. 10:00  

     〔안건 통지일 : 2024. 4. 26.〕

    (파) 제2024년도 제13차 경영위원회 : 2024. 5. 8. 10:00  

     〔안건 통지일 : 2024. 5. 7.〕

    (하) 제2024년도 제14차 경영위원회 : 2024. 5. 20. 10:00 

     〔안건 통지일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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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결산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계획 프 반대 반대 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2023년 1~3월 Recruiting Campaign 
예산 초과 보고 및 집행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7~9월 Recruiting 
Campaign(Plan)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 노후화된 IT Infra 업그레이드 
사업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ABL생명 창립 70주년 기념식 실시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채널 2024년 6월 신계약 시책(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3~4월 무한도전(無限挑戰) 
Campaign 예산 초과 보고 및 집행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라. 직원 건강검진서비스 사업 및 계약 
연장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마. 상품개발 및 관리 규정 개정 승인 요
청

찬성 찬성 가결

    

    (거) 제2024년도 제15차 경영위원회 : 2024. 5. 27. 10:00

     〔안건 통지일 : 2024. 5. 24.〕

  

    (너) 제2024년도 제16차 경영위원회 : 2024. 6. 10. 10:00 

     〔안건 통지일 :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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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GA채널 DC지급률 변경(안) 승인 요
청

찬성 찬성 가결

나. GA채널 2024년 7~8월 신계약 시책
(안) 및 Summer Festival 더 드림 시책
(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2024년 7월 신상품 및 변경상품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시예저치앙 송민용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3. 의결안건

 
 

가. 결산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계획 프
로세스 구축 프로젝트 사업 승인 및 예
산 사용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나. FY2022~FY2024 외부감사계약에 대한 
추가 약정서 및 추가예산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다. 외부계리법인 책임준비금 검증 서비
스의 사업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로세스 구축 프로젝트 사업 승인 및 예
산 사용 승인 요청

나. FY2022~2024 외부감사인 선임 사업 
변경 승인 요청

찬성 찬성 가결

  

    (더) 제2024년도 제17차 경영위원회 : 2024. 6. 17. 10:00  

      〔안건 통지일 : 2024. 6. 14.〕

    (러) 제2024년도 제18차 경영위원회 : 2024. 6. 24. 10:00 

      〔안건 통지일 : 2024. 6. 21.〕

   3) 평가 

당사는 경영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경영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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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초 전년도 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

조사로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

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9.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4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행정지도 및 이와 관련한 에

이비엘생명에 대한 권고 및 조치사항, 개선계획은 없습니다. 

10.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당사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관련 자체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

해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을 개정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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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재무분야 종사경험 

유무
약력

통슈멍 위원장 사외이사 유
베이징동방바이다투
자유한회사 이사장 

레이청야오 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유

중국 인민대학교 재

정금융과 응용금융학 

강사, 부교수, 교수

리쭝위엔 위원 비상임이사 유
다자보험그룹 해외

업무총괄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상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상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

원회는 2009년 9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장 제5절에 따라 위

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

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2024년 말 기준으로 당사 보수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

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통슈멍 
사외이사는 베이징대학교광화관리학원 공상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베이징동

방바이다투자유한회사에서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융 및 경영관리분야 전문가이고,

레이청야오 사외이사는 재정금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과 교

수로 재직하며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폭넓은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분야 전문가입니

다. 리쭝위엔 비상임이사는 금융서비스 부문 전문 종합 투자은행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다자보험 그룹의 해외업무 총괄 담당으로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재무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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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통슈멍 사외 위원장  2023.10.16. 2025.03.31.
레이청야오 사외 위원  2021.04.01. 2025.03.31.

리쭝위엔 비상임 위원 2021.11.23 2025.03.31.

    2) 구성원                                                          2024.12월말 기준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

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

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

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안 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

였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집행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

하고 보수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보수한도에 대한 승인과 그 세부

내역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5일에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 그리고 3월29일 개최된 2

차 보수위원회에서‘23년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

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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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1 대표이사 사장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없음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없음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

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하

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

규모 및 자본의 규모 및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비추어 매우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하

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보수 지급, 보

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관해 내규 및 운용에서 미 준수사항이 없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

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2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

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수정책 및 운영이 보수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

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수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금융회사 내 모든 사업부

    ② 해외: 해당 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특정 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경영진의 범위는 당사 그룹보상정책 적용대상자인 대표

이사 사장, 부사장으로, 특정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도 유효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4년 12월말 기준 경영진 등은 대표

이사 사장 총 1명이며, 특정 직원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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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리쭝위엔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통슈멍 레이청야오 리쭝위엔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 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 안건

 
 

가. 2023년도 성과평가 및 2024년도 성과
목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4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제도 변

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3년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통슈멍,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일 2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필요 시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결의사항 중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4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4. 3. 5. 

       [안건 통지일: 2024. 3. 2.]

의결안건 

가) 2023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하여 주총 21일 전 공시를 위한 승인

    나) 제2024년 제2차 보수위원회 : 2024. 3. 29. 

       [안건 통지일: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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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4년도 임원 보수총액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3년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 

가) 2023년 성과평가 및 2024년 성과목표 승인

나) 2024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변경 승인

다) 2023년 임원 성과보너스 지급 승인

라) 2024년 임원 보수총액 승인

마) 2023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최종 업데이트하여 4월초 공시를 위한 승인

   3) 평가

당사는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

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

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1월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 운영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의 독립성,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수준,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

검은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무기명 서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

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수입보험료 증대, 당기순이익, 세전 기초이익, ANP 등), 건전

성 지표(신계약보험료 가치 증대, 신지급 여력비율 관리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

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로는 고객만족지표(한국서비스품질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세전 기초 이익, 신계약서비스마진 등)

와 비재무적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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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전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무지표(세전 기초 이익, 신계약서비스마진 등)

의 달성정도와 비재무적지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성과보상이 연동되도록 연계되어 있습

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는 보수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며 나머지 

40% 상당액은 3개년 간(총 4개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

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

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시점에 보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경영진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

상여는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으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17조에 근거하여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

액은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60%를 보수위원회 의

결 후 지급하며 나머지 40% 상당액은 동법 감독규정 제 9조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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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3개년 간(총 

4개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일반 직원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그리고 성과공유라는 취지하에서 Profit Sharing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간 성과평가 결과와 연동된 성과보너스 등의 변동급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

년 시상의 형태로 우수 조직 및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ABL Award를 통해 성과주의 

문화 정착 및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2008년 1월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호봉제에서 성과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였습

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체계 변경이 아니라 장기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직무직급제도, 

평가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 전반의 변경을 통한 ‘성과중심경영’으로 전환하였습

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202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경우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

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당사는 2017. 9. 10.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회사의 임원 성과급의 이연지급을 결의하였

고, 2018년 10. 17. 제3차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 재원 산정 방식을 개

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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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3년)

임원 19 31.1 13.9 4.8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비율(A/B)

전년도

(2023년) 723.8 1035.8 0.69 854 0.85

당해년도

(2024) [2025.4월 공시 예정]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비등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전년도

(2023년)

보수총액 11.3 34.9 176.9 443.1 17.2 16.2 24.1

성과보수액 3.7 8.4 12.0 23.9 0.9 0.7 0.5

당해연도

(2024년)

보수총액
[2025.4월 공시 예정]

성과보수액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 보수

(단위 : 명, 억원)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 87 -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

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23년)

임원 13.9 13.9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연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3년)

임원 12.5 12.5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연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

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

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지
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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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3년)

임원 12.5 4.8 3.8 2.7 1.1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축소액주1)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전년도

(2023년)

임원

해당없음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24년)

임원

해당없음금융투자업무

담당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3년)

임원 12.5 12.5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0

당해년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2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2년(t기) 발생분, 2021년(t-1기) 발생분, 
2020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

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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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3년)

임원 0 0 0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당해년도

(2024년)

임원

[2025.4월 공시 예정]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

는 ABL Life Insurance Co., Ltd.(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명보험, 제3보험,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그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자산 이용 

가. 국채, 지방채, 주식, 사채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다. 금융기관에의 예금 및 신탁,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라.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자산이용 방법 

3. 보험업법 및 관계금융법령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기타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 

 

제3조(소재지 및 점포 등의 설치) 회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역에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bllife.co.kr)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2013년 2월 15일 본

조 개정),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5조(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2 장   주    식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 십만주권, 백만주권, 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신주발행) <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 그들 각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3> 외국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그 권리행사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는 데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http://www.abllife.co.kr/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연도 말에 발

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권의 불소지) <1>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단, 이미 발행 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 

<2> 주주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겠

다는 뜻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질권의 등록) <1> 회사의 주식에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은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표이사의 이서증빙) 제10조, 제1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는 주주명부

에 기재하고 그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가 증빙한 후 이를 청구자에게 환부한다. 

 

제14조(주권의 발행) <1> 주권의 상실에 의하여 재발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제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을 오손하거나 훼손한 때 또는 주권을 분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등록 및 말소 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

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1> 회사는 매 결산기 말일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특정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전 항 외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공고한 후 임시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의1(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회사의 주주와 등록질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성

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을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

도 또한 같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17조의2(사채의 발행)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

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

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

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는 사채 발행의 경우 준용한다. (2022

년 6월 16일 본조 신설)  

 



 

제 3 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의 결정) 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9조(소집 및 통지) <1>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

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본사소재지 또는 인접지에 소집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러한 수인의 대표이사 중 의장직을 수행

할 1인을 지명한다.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

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

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

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의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

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

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 회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에서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신설) 

 

제23조(의결권) 주주는 일주에 대하여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주주가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회

일의 3일전에 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제2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개회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



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보존·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및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인원수와 선임) <1> 회사는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두며,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2>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중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3>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

춘 자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4>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

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2021년 

11월 22일 본항 개정) 

<2>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

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개정), (2017년 7월 21일 본항 개정) 

 

제30조(이사의 직무 및 책임)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

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3>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5>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이에 찬성한 이사와 의사록에 이의를 제

기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전항의 책임이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6> 이사가 본 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책임을 1년간의 보

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2012년 6월 13일 제목 개정),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의 2일전에 각 이



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

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4> 제3항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본항 신설) 

 

제32조(이사회의 의장) <1>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2> 이사회 의장이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의장 이외에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017년 2월 15일 본항 개

정) 

 

제33조(의결 및 의사록의 작성)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

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

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

일 본항 개정) 

<3>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2017년 2월 15일 본항 신

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으로 정한 사항 

 

제34조(위원회) <1>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2017년 2월 15일 본항 개정)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등 제반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위원회에 그 결

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

한다. 

 



제36조(고문 및 상담역)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또는 상담역을 둘 수 있다. 

 

제37조(비등기임원) 회사는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비등

기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임한다.(2012년 6월 13일 본조 

개정) 

(2012년 6월 13일 제목 개정) 

 

제38조(충실의무) 이사 및 비등기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

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본조 개정) 

 

제 5 장   계    산 
 

제3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2년 

6월 13일 본조 개정) 

[2014년 1월 1일 시행] 

 

제40조(이익금의 계상) <1> 회사는 제수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에서 제지출금 및 차년도

에 이월할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

요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2> 전 항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보험관계 법규에 의하여 이를 적립한다. 

 

제41조(이익금의 처분) <1>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자본총액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 

2. 주주배당금 

3. 차년도이월금 

<2> 전 항 이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 제2호의 주주배당금은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이사회에서 승인받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할 수 있다. (2012년 6월 13일 단서 신설), (2017년 7월 21일 본항 개

정) 

 

제42조(주주배당금)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

록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1> 회사의 대표이사는 관계법령이 정

하는 기한 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

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본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

함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를 승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1.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

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3>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감사보

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

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

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6>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를 주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2년 6월 16일 본항 개정) 

(2012년 6월 13일 전문 개정)  

 

제4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선임하며, 그 사실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

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2017년 2월 15일 본조 개정) 

 

제 6 장 보    칙 
 

제45조(위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법, 기타 법령과 주주총

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1. 서기 1954년 12월 2일 제정 

2. 서기 1957년 5월 20일 개정 

3. 서기 1958년 1얼 7일 개정 

4. 서기 1963년 9월 22일 개정 

5. 서기 1965년 6월 18일 개정 

6. 서기 1971년 5월 15일 개정 

7. 서기 1971년 9월 13일 개정 

8. 서기 1973년 9월 6일 개정 

9. 서기 1973년 10월 6일 개정 

10. 서기 1974년 4월 29일 개정 

11. 서기 1974년 12월 21일 개정 

12. 서기 1978년 4월 15일 개정 

13. 서기 1980년 12월 3일 개정 

14. 서기 1981년 4월 1일 개정 

15. 서기 1982년 2월 15일 개정 

16. 서기 1982년 6월 14일 개정 

17. 서기 1983년 6월 8일 개정 

18. 서기 1985년 6월 12일 개정 

19. 서기 1991년 11월 28일 개정 

20.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경과조치) 서기 1995년 6월 14일 개정내용중 본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21. 서기 1996년 6월 17일 개정 

22. 서기 1996년 12월 4일 개정 

23. 서기 1999년 7월 20일 개정 

24. 서기 1999년 11월 23일 개정 

25. 서기 2000년 1월 24일 개정 

26. 서기 2000년 6월 28일 개정 

27. 서기 2000년 7월 5일 개정 

28. 서기 2002년 3월 2일 개정 

29. 서기 2003년 9월 5일 개정 

30. 서기 2004년 11월 11일 개정 

31. 서기 2007년 1월 18일 개정 

32. 서기 2010년 6월 25일 개정 

33. 서기 2010년 11월 19일 개정 

34. 서기 2012년 6월 13일 개정 및 발효. 단,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사

업연도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2013년의 사업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5. 서기 2013년 2월 15일 개정 

36. 서기 2017년 2월 15일 개정 

37. 서기 2017년 7월 21일 개정 

38. 서기 2021년 11월 22일 개정 

39. 서기 2022년 6월 1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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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 지침) 번호 

Number 
규정 

규정 제목 

Name 
지배구조내부규범 

주관부서 

Responsible Dept. 
경영지원부 

적용범위 

Apply To 
회사전반 

결재 그룹 

Authorization Group 
이사회 

초안 시행일자 

1st Version Date 
2004.1.15. 

개정판 승인일자 

Approval Date  
2024.06.21. 

개정판 시행일자 

Effective Date 
2024.07.01. 

 

버전 

Version # 

변경내용 

Change Description 

변경일자 

Date 

작성자 

Author 

검토자 

Reviewer 

승인자 

Approver 

V1 기관별 전결사항 마련 2005.06.14. 김대수 조우현 이사회 

V2 투자위원회 폐지 및 문구 수정 2006.01.12. 김대수 조우현 이사회 

V3 사규 명칭 변경  2006.05.11. 김대수 조우현 이명재 

V4 별표 중 일부 2007.01.18.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5 별표 중 일부 2007.04.03.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6 감사위원회 및 별표 일부 개정 2009.05.06. 이희옥 조우현 이사회 

V7 보수위원회 설치 2009.09.01.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8 
생명보험회사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

영 
2010.06.25.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9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 권한 조정 2010.08.18.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0 
경영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권한 

조정 
2012.02.01.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1 개정상법 반영 및 별표 권한조정  2012.08.30. 조성민 조우현 이사회 

V12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사규체

계에 관한 규정 반영 
2015.07.0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3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의 승인권자를 

이사회로 조정 
2015.12.1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4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반영 

사규명칭 개정(이사회운영규정->지배

구조내부규범) 

2016.10.27. 이해원 양수지 이사회 

V15 정기이사회의 개최 주기를 변경 2017.03.31. 이선명 양수지 이사회 

V16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승인항목 추가및  변경 2017.09.21 김화 양수지 이사회 

V16.1 
지배구조팀이 법무실 산하에서 CEO 

Direct Support 산하로 이동 
2020.0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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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Version # 

변경내용 

Change Description 

변경일자 

Date 

작성자 

Author 

검토자 

Reviewer 

승인자 

Approver 

V17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

소비자에 관한 법률 반영 
2021.04.01 홍지연 김문정 이사회 

V18 
지배구조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개정하고 문구를 명확화 
2022.12.15 홍지연 김문정 이사회 

V19 별표 일부 항목 전결사항 변경 2023.06.01 허가 김문정 이사회 

V20 경영위원회 항목 삭제 2024.07.01 허가 김문정 이사회 

 

목적 (Purpose)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 

 

개요 (Summary)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기관별 전결사항을 정함.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이사회 

   제 1 절 권한 및 구성 

   제 2 절 이사 

   제 3 절 회의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 절 통칙 

   제 2 절 감사위원회 

   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4 절 위험관리위원회 

   제 5 절 보수위원회 

제 4 장 임원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6 절 보수위원회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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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5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6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6 장 기 타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2017. 9. 

21. 본 조 개정, 2017. 9. 21. 시행]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 장 이사회 

 

제 1 절 권한 및 구성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집

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승인하며, 그 주요한 승인 대상은 별첨 1 이사회의 승인대상과 같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 및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승인 사항 및 그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사의 직무집

행을 감독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4 조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의 전문 분야, 성별 등을 고

려하여 구성원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2.12.15. 본 항 신설, 2022. 12. 15. 시행] 

② 이사회의 구성, 의장의 선임, 임기 등에 대하여 이 규범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제 5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한 절차와 항목 등 기타 세부사항은 참여도, 기여도,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

관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4. 6. 21. 개정, 2024.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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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사 

 

제 6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

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

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1. 4. 1. 개정, 2021. 4. 1. 시행] 

 

제 7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 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8 조 (이사 퇴임 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의 만료 

2. 사직 

3.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

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9 조 (역할 및 권한)  

① 이사는 이사회 등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

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15. 본 항 개정, 2022. 12. 15. 시행] 

③ 이사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10 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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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및 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

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② 사외이사는 제 1 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

사회 등 참여 등에 할애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

사 또는 제 3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시 활동에 대해 퇴직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

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항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임직원이거나 최근 2

년 이내에 수탁자‧임직원이었던 대학 기타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이 회사(계열회사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기부금(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

공하는 기부금‧출연금 등은 제외한다. 이 항에서 “기부금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

실을 이사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소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

부금등을 보고할 것 

2.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비영리법인등이 해당 회사로부터 기부금등을 받는 경우 이사회에 미리 보고할 

것 

3.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임직원이 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과거 2 년간의 기부금 등을 보고할 것 

 

제 11 조 (선임사외이사)  

①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② 선임사외이사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12 조 (사외이사 지원부서)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실 산하 부서를 사외이사 지원부서로 정

한다. 

②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한다. 

1.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3.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ABL Life Insurance Co., Ltd. 

- 6 - 

4.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2021. 4. 1. 개정, 2021. 4. 1. 시행] 

 

제 3 절  회의 

 

제 13 조 (회의의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단,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 혹은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2017. 3. 31. 본 항 개정, 2017. 3. 31. 시행] 

 

제 14 조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대하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단, 이사

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15 조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록은 영구 보관한다.  

② 의사록은 국문, 영문(또는 중문) 또는 국문과 영문(또는 중문)으로 병행 작성할 수 있으나, 국영문(또는 국중

문)병행 작성시 의사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2021. 4. 1. 본 항 개정, 2021. 4. 1. 시행] 

③ 의사록에 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른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제 3 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 1 절 통칙 

 

제 16 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2024. 06. 21. 본 항 개정, 2024. 7. 1. 

시행]  

1. 감사위원회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회사는 제 1 항의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17 조 (위원회 운영 및 권한의 위임)  

① 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규범에 의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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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하며, 상법에 따라 권한의 위

임이 제한되는 업무가 아닌 한 기타 업무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2015. 6. 24. 본 항 개정, 

2015. 7. 1. 시행] 

 

제 18 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최소 분기 1 회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의장은 이를 변

경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9 조 (위원회의 의장) 위원회의 의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2024. 6. 21. 본 조 개정, 2024. 7. 1. 시행] 

 

제 20 조 (위원회의 결의의 통지 및 재결의) 위원회의 결의 통지 및 재결의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른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제 21 조 (부의절차)  

① 위원회(단, 감사위원회 제외)에 안건을 부의하는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승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

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사전통제를 거친 

안건은 안건 부의 전 해당 위원회 위원(비등기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여자 포함)에게 설명이 되어

야 한다.  

②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은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간사가 지정한 날까지 직접 또는 전자문서로 

부의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 안건에 대한 결의 후 결의 여부를 해당위원회 위원이 아닌 이사 전원과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범의 이사회 관련사항을 준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3 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2 절 감사위원회 

 

제 24 조 (구성)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25 조 (권한 및 역할) 감사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승인하고, 감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및 역할은 감사 정책 및 산하 규정에 따른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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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 26 조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3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위

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27 조 (권한 및 역할)  

① 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승인한다. 

[2015. 6. 24. 본 항 개정, 2015. 7. 1. 시행] 

② 위원회는 관련 법규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증한 후 임원(사외

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③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6. 10. 

27. 본 항 개정, 2016. 11. 1. 시행] 

⑤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절 위험관리위원회 

(다른 정책 및 규정 등에서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정책”은 

본 규범의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기준”을 의미한다) 

 

제 28 조 (구성) 위험관리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 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29 조 (권한 및 역할) 위험관리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이사회

가 위임한 사항을 승인하고, 위험관리위원회의 그 밖의 권한 및 역할은 리스크 정책 및 산하 규정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개정, 2016. 11. 1. 시행]  

 

제 5 절 보수위원회 

 

제 30 조 (구성) 보수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31 조 (권한 및 역할) 보수위원회는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이사회가 위임

한 사항을 승인한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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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기본원칙)  

① 이사회는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

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제 4 장 임원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33 조 (임원의 범위) 이 규범에서 임원이란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와 같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34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다. 

②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본 규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3 항과 같다. 

③  이사가 아닌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2 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 35 조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6 조 (이사가 아닌 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가 아닌 임원은 회사 및 관계법령 등에서 부여된 직책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 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37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사인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본 규범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 년 이상으로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8 조 (임원의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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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인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본 규범 제 8 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아닌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유고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 39 조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40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회사는 사내의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외부 교육 및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 1 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41 조 (임원 성과평가) 

①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경영성과와 독립된 별도의 지표 또는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2.12.15. 본 항 개정, 2022. 12. 15. 시행] 

②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42 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분류한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준

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

의 보수지급 기준을 따른다. [2022.12.15. 본 항 개정, 2022. 12. 15. 시행]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제 43 조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거나 최고경영자가 임기 도중에 사의를 표명한 경우 또는 경영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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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2022.12.15. 본 항 개정, 2022. 12. 15. 시행] 

②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불가한 경우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 45 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 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3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46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4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47 조 (최고경영자후보자 추천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

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16. 11. 1. 시행] 

 

제 5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후보자 추천절차 

 

제 48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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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49 조 (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안정적인 경영승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022.12.15. 본 항 신설, 2022. 12. 15. 시행] 

④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2.12.15. 본 항 신설, 2022. 12. 15. 

시행] 

⑤ 그 밖의 최고경영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50 조(최고경영자의 평가 및 퇴임) 

① 최고경영자의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장한 바에 따른다. 

②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사임하는 경우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된 경우 

4.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6. 10. 27. 본 조 신설, 2021. 4. 1. 본 조 개정, 2021. 4. 1. 시행] 

 

제 6 장  기  타 

 

제 51 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 등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당해 업무와 관

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2 조 (간사)  

① 이사회 등의 간사는 해당 이사회 등의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의 접수정리, 의사록의 작성보관, 결의사항의 위원 아닌 

다른 각 이사에 대한 통지 및 부의안건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에 대한 통지 업무 등 이사회 등의 운영을 보

좌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 53 조 (공시)  

① 회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공시 사유 발생 시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 공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공시 사유 외에 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시 사유 발생 시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22.12.15. 본 조 개정, 2022. 12. 15. 시행] 

 

제 54 조 (규정 변경)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한다. 단, 별첨 3 경영지원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사항의 개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6. 24. 본 조 개정,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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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첨 3 경영지원업

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별첨 3 경영지원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상위 법령,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 상충되거나 반하는 경우, 상위 법령,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이 우선한다.  

[2015. 6. 24. 본 조 신설, 2015. 7. 1. 시행]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2004 년 1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2004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05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영위원회운영규정과 감사규정, 투자규정, 리스크관

리규정 중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폐지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06 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이 RGP 는 2006 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이 RGP 는 2007 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이 RGP 는 2007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 이 RGP 는 2009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하고, 감사위원회 RGP 는 폐지한다. 

9. (개정) 이 RGP 는 200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보수위원회의 설치). 

10. (개정) 이 RGP 는 2010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11. (개정) 이 RGP 는 2010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이 RGP 는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3. (개정) 이 RGP 는 2012 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14. (개정) 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5. (개정) 이 규범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6. (개정) 이 규범은 2017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17. (개정) 이 규범은 2017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18. (개정) 이 규범은 2021 년 4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9. (개정) 이 규범은 2022 년 12 월 15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0. (개정) 이 규범은 2023 년 6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1. (개정) 이 규범은 2024 년 7 월 1 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경영위원회의 의결의 효력은 개정 시행일 이후 

업무 분장에 따라 운영결정위원회 또는 대표이사(CEO)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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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이사회의 승인 대상 

구분 내용 

경  영 

○ 주주총회의 소집결정/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사전 심의 

○ 위원회의 설치/페지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 제외)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 사업계획 승인 [2021. 4. 1. 변경, 2021. 4. 1시행] 

○ 연도예산의 승인 

○ 30억원 이상의 예산 승인 (단, 연도 영업예산 내 영업비용은 운영결정위원회 승인사항으로 한다) [2017. 9. 21. 신설, 2017. 9. 21 시행] [2024. 6. 21. 변경, 2024. 7. 1. 시행] 

○ 자회사의 취득/매각 

○ 내부통제 정책 및 윤리규범 방침 수립(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포함) [2015. 12. 11. 변경, 2015. 12. 11. 시행] 

○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활동관련 내부통제정책 감독/평가/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승인 

○ 회사와 이사,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회사 등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거래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사  규 

○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폐 [2017. 3. 31. 변경, 2017. 3. 31. 시행] 

○ 정책의 제정 및 개폐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실의 상위 조직(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폐쇄/통합[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신설 및 임원의 해임을 수반하는 실(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의 폐쇄/통합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 정관변경 주주총회 안건 심의 [2016. 10. 27. 신설, 2022.12.15. 변경, 2022. 12. 15. 시행] 

○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폐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정책 수립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제정ㆍ변경 [2021.4. 1. 신설, 2021. 4 1. 시행] 

사업/ 

Project 
○ 30억원 이상의 비용 수반 사업, 프로젝트(아웃소싱 포함) 승인/폐지 [2017. 9. 21. 변경, 2017. 9. 21. 시행] 

영  업 ○ 영업채널 신설/폐지 

인사/ 

복리후생 

○ 대표이사의 선ㆍ해임 

○ 준법감시인의 선ㆍ해임 

○ 선임계리사의 선ㆍ해임 

○ 비등기임원의 선ㆍ해임, 징계에 대한 보고 수령 [2023. 5. 31. 변경, 2023.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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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장 및 선임(先任) 사외이사 선임 

○ 위험관리책임자의 선·해임 [2016. 10. 27. 신설, 2016. 11. 1. 시행] 

○ 고문 및 상담역 선∙해임 [2024. 6. 21. 변경, 2024. 7. 1. 시행] 

자  산 
○ 부동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100억 이상) 

○ 기타자산의 취득/매각/업체선정(30억 이상) 

기  타 ○ 법령 등에 의한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별첨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임 업무 

구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경  영 

○ 내부감사의 운영 및 통제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 연간/중장기 내부감사계획 심의 

및 의결 

○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활동평

가 및 주요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 및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요청 

○ 회계기준 및 내부 통제기준의 제·

개정에 대한 심의 

○ 내부감사 결과 [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 보고 수

령[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 위험관리 전략 수립[2016. 10. 27. 변

경, 2016. 11. 1. 시행] 

○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에서 정한 기

타 승인 사항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행] 

 

 ○ 그룹의 보수정책이 회사의 보수정

책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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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 감사정책 및 내부감사규정에서 정

한 승인사항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사  규 

○ 감사 정책 및 내부감사규정의 제

정 및 개폐 [2015. 6. 24. 변경, 2015. 

7. 1. 시행]  

○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 의 제정 및 개

폐 [2016. 10. 27. 변경, 2016. 11. 1. 시

행] 

 

 

 

 ○ 보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의 제정 

및 개정 

○ 임원 보수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업/ 

Project 

    

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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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인사/ 

복리후생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에 한정함) 후보의 심의 및 추천 

○ 비등기임원의 보수총액   

○ 임원의 계약/특별보수/특별지원에 

관한 검토/승인 

○ GEI 적용에 관한 사항 제안 

○ 임원의 성과보너스 지급을 위한 성

과목표 및 결과 검토 및 보정 

○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 보수전략에 

관한 검토 및 승인   

자  산 

    

 

기  타 

○ 법령 또는 감독당국의 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

의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한 사항 

[2015. 6. 24. 신설,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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